
VV..  외외국국의의 건건설설분분쟁쟁해해결결제제도도

11..  서서

건설클레임이 분쟁단계로 이르렀을 경우 경제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분쟁당사자 서로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선진

국에서는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각종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실험적검토와운영이활발

하게행해지고있다. 특히건설분야의분쟁은다양한요소들이결합된복합적인성격과전

문적 지식이 요구되면서 동시에 분쟁해결비용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의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편이다. 최근에는 분쟁심사회(Dispute

Review Board)제도34)와 파트너링(Partnering)제도25)의 이용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도급에 관련한 분쟁의 알

선·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종합적 기능의 건설공사분쟁심사회를 운용하고 있는데, 상당

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우리의 건설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가 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22..  미미국국의의 중중재재제제도도

((11))  연연혁혁

미국의중재제도는당사자가중립적위치에있는자에게분쟁을자발적으로위탁하여최

종적이면서 구속적 결정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건설업분야의 중재는 주로 AAA

의노력에의하여만들어진중재규정에의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건설업분야의중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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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쟁심사회은계약자및발주자동의로건설업에경험이많고동료들로부터존경을받는전문인들가운데 3명의심
사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며, 이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설과정에 조언과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함. 뒷부분에별도로설명함.

35)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에 따르면, Partnering이란‘각 계약관계자의 수단의 유효성을
최대화함으로써특별한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둘혹은그이상의조직간에이루어진장기적약속’으로정의
하고있음. 한편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Partnering을‘상호간에유익한목표의성취를증진
하는 발주자-원도급자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함에 있어서 위험을 나누어 가질 원칙적인 합의
를포함하고있다고함. 단기Partnering은단일계약하의한개의프로젝트에포함될수도있음. 



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주체는‘Constructi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ask Force’라고 할 수 있다. 이 T/F는 1994년 55개 건설업대표들

이모여AAA가건설업계의요청에더욱부응할수있도록하고AAA의서비스를향상

시키기위하여관련규칙, 행정정책, ADR의구속적·비구속적형식, 교육·훈련프로그

램, 출장소 등을 포함한 AAA의 건설분쟁회피·관리·해결 서비스의 포괄적인 심사를

맡도록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실제로이러한T/F와그산하기관은설계전문가를포함

한건설업계로부터광범위한정보를얻기위하여미국여러지역에서수차례회합을가진

바 있으며, 여기서 나온 보고서는 NCDRC 및 AAA의 실행위원회에 제출되고 반영되

어 1996년 4월 1일건설분야의중재규칙이개정되는결실을얻었다.

((22))  중중재재절절차차

AAA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절차는 신속절차(Fast Track), 일반절차

(Regular Track), 특별절차(Large, Complex Case Track) 등 세 가지로 나

뉘어져 있다. 우선 클레임 청구금액이 서류상 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절차에 의한

다. 중재인을선임한날로부터 30일이내심리를진행하며 60일이내로종결되는데, 대부

분의경우심리는하루에마무리된다. 심리후 7일정도면판정을하며, 심리에따른별도

의 비용지불은 없다. 일반절차는 클레임청구금액이 5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인 경

우로, 중재인이개시절차(discovery process)와 심리를관장한다. 판정기각은서면으

로행해진다. 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혹은중재인의재량으로판정이유서가작성될수있

다. 당사자에게는 중재인의 개인신상정보가 송부되며, 중재인의 보수는AAA가정한 바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에 지급한다. 특별절차는 적어도 100만 달러인 건설분쟁

의경우에주로의무적으로적용된다. 중재인은매우수준이높고교육을받은중재인명부

에 의하여 선정되며, 통례에 따른 보수가 지급된다. 심리는 연속적으로 혹은 일괄하여 진

행되며, 중재인은공탁을포함하여개시절차를명령하고관장할권한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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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일본본의의 건건설설공공사사분분쟁쟁심심사사회회

((11))  연연혁혁

일본의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심사회)는 행정형의 ADR로서 일본「건설업법」

(1949년 법률 제100호) 제24조 내지 제25조의 24에 근거를 두고 1956년에 설치되었

다. 이 기구는 건설성에 부속한‘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중앙심사회)’와 각도도부

현에 설치된‘도도부현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도심사회)’로 나누어지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분쟁을 알선·조정·중재한다36). 건설공사와 관련

한 분쟁은 그 내용상 기술적 사항의 비중이 크다37). 또한 다양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공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보다 조기해결의 필요성도

크다. 심사회는 건설분쟁의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통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에그설립목적을두고있다. 

((22))  조조직직

심사회는위원및특별위원에의하여구성된다38). 위원은 15명 이내의위원으로이루어

지며(일본「건설업법」제25조의 2 제1항), 회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다. 특별위원은사건처리의신속한처리필요성여부에따라둘수있다. 운영에있어서건

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일반적인 감독권에 따라야 하지만, 분쟁처리의 절차 및 판단

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독권에 구애받음이 없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처리

를 행하는 권한은 심사회에 속하지만, 실제 분쟁처리에 있어서는 사건마다 회장이 지명하

는위원이분쟁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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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小島武司·伊藤 眞, 裁判外紛爭處理法, 有斐閣, 1998, pp96-103까지의내용을축약한것임.
37) 건설공사의도급계약에관한분쟁해결에는법률적지식뿐만아니라, 건축, 토목, 설비, 전기등다양한전문적지

식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음.
38) 그러므로 양자간에는 제도상의 차이, 즉 심사회의 운영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결권(및 중앙심사회에 관해서는 건설

업법 제25조의 11[중요한 공공사업]에 관한 직권조정의 결의)을 위원은 가지고 있고, 특별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차이가 존재할 뿐으로, 구체적인 분쟁처리절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게 활동한다. 위원, 특별위원
간에는 캐리어나 현재의 직종에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은 존재하지 않고 위원의 임기종료에 의해 특별위원이
이것에취임하는예도있음.



((33))  업업무무

1) 분쟁처리

가. 처리대상

심사회의 업무는 건설공사의 도급(청부)계약에 관한 것이며, 주로 완공 후 인도청구,

하자보수청구, 미지급공사대금의청구등과관련한계약의해석또는이행과정상의민사상

분쟁의 처리 등이다. 여기서의‘건설공사’란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일본「건설업법」

제2조 제1항)를 말하며, 공공발주 혹은 민간발주를 불문한다. 다만 설계·감리계약에 관

한 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인과 공사현

장 인근주민간의 분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 원도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분쟁도

제외되고있다. 

나. 구체적관할

일반적으로 분쟁처리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건설업의 허

가를받은경우는허가를행한행정청(건설대신또는도도부현지사)의 심사회가관할한다.

무허가업자인 경우는 분쟁에 관련된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는 도도부현의 심사회가 당해사

건을 관할한다. 중앙심사회가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ⅰ)당사자 또는 쌍방이 건설

대신의허가를받은건설업자인경우, ⅱ)당사자 또는쌍방이건설업자로허가를받은행

정청이다른경우, ⅲ)당사자의일방만이건설업자이고, 건설대신의허가를받은자인경

우등이다. 도심사회는, ⅰ)당사자쌍방이도지사의허가를받은건설업자인경우, ⅱ)당

사자의일방만이건설업자이고, 도지사의허가를받은자인경우, ⅲ)당사자의쌍방이허

가를 받지 않고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그 분쟁에 관한 건설공사의 현장이 도내인

경우, ⅳ)당사자의 일방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이며, 그 분

쟁에관한건설공사의현장이도내인경우등에있어서전속관할권을가진다. 그러나당사

자 쌍방의 합의로 관할심사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정해진 심사회에서 분쟁처리가

시작된 후에는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당사자간의합의로심사회를결정하는것이분쟁당사자쌍방에게편리하도록되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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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의기능

가. 알선및조정

심사회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분쟁을 알선·조정·중재하

지만, 알선의 경우 조정·중재에 비하여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알선과조정중어느절차를신청할것인가에관해서는원칙적으로신청자의선택에달

려있다. 다만심사회의사무국에서는각종절차에대한사전설명을통하여분쟁당사자에

게사실상선택을지도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당사자간에분쟁이첨예한상태로오기때

문에조정쪽이다수이다. 알선의경우사실상위원측에서알선안을제시하는형태로이루

어진다. 

중앙심사회, 도심사회모두알선은원칙적으로 1명, 조정·중재는 3명의위원이담당한

다. 도심사회에의하면, 기술분야의경우는대개 10년 이상의경력을가진위원을선임하

고 있다. 법률분야의 경우도 어느 정도 기술측면의 판단이 가능한 위원에게 맡기고 있다.

조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선의 경우보다 복잡한 사안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3명의 위원 가운데 반드시 1명은 법률분야의 위원이 들어가고, 또한 그 법률분야의

위원이 주재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알선 및 조정을 하는 위원의 지명은 심사회의 회장이

하고, 분쟁당사자의선정이없으면회장이지명한다. 

구체적인절차의진행은전적으로위원에게일임되어있다. 그렇지만심리는원칙적으로

대석(對席)의 형식으로하고, 개최시는반드시양당사자를부른다. 증거수집절차와관련

하여 인증은 참고인에 한정된다. 증인은 양당사자의 합의하에서 중재에 있어서만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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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ⅤⅤ--11>>  건건설설공공사사분분쟁쟁심심사사회회의의 관관할할

관할사건

-당사자또는쌍방이건설대신의허가를받은건설업자인경우

-당사자또는쌍방이건설업자로허가를받은행정청이다른경우

-당사자의일방만이건설업자이고, 건설대신의허가를받은자인경우

-당사자쌍방이도지사의허가를받은건설업자인경우

-당사자의일방만이건설업자이고, 도지사의허가를받은자인경우

-당사자의쌍방이허가를받지않고서건설업을영위하는자이며, 그분쟁에관

한건설공사의현장이도내인경우

-당사자의일방만이허가를받지않은건설업을영위하는자인경우이며, 그분

쟁에관한건설공사의현장이도내인경우

-분쟁에관련된건설공사의현장이있는도도부현의심사회가당해사건을관할

허가여부

허가받은

경우

무허가업자

관할기관

중앙심사회

도도부현심사회

도도부현심사회



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서증과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으로 되고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

보아법원에증인심문의촉탁을하는것이불가능하지는않지만이런사례는없으며, 관공

서에 증거의 제출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사례도 매우 희박하다. 알선 또

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은 민법상의 화해(일본「민법」제

696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정의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심사회가분쟁당사자에게향후소송절차또는중재절차의이행에대한적절한어

드바이스를한다. 

나. 중재

심사회에서 행하는 중재는 일본「민사소송법」제8편의 중재절차에 약간의 특례를 포함

시킨 것이며, 일본「건설업법」외에「공시최고절차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중재인의 경우 조정과 마찬가지로 3명의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변호사자격자로

해야한다(일본「건설업법」제25조의 16 제3항). 중재를담당하는위원은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의거하여 선정한 자(3명)를 회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회의 회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이 있는 1명 이외의 나

머지 2명은대부분기술분야에서지명되고있다. 

심사회가중재를개시하기위해서는분쟁의해결을심사회에위임하고그판단에따른다

는 취지의 당사자간‘중재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재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분쟁해결을위하여법원에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다른상대방이중재계약의존

재를 항변(방소항변)할 경우 그 소는 각하된다. 중재에 있어서 심문형식은 재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여 매우 엄격하게 행해진다. 1주일 전에 준비서면도 제출시키고 있다. 중재안

은원칙적으로법률에의거하지만, 건설공사의하자는그평가가쉽지않은기술적측면의

문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충분

히감안한다. 중재결과중재판단(중재판정)이 내려지게되면당사자간에있어서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일본「민사소송법」제800조). 분쟁처리결과는 영구보존하되,

증거류의 보관기간에 관해서는 중앙심사회의 경우 중재가 사건종료 후 10년, 알선·조정

이 5년으로되어있다. 도심사회의경우문서관리규정등에의하여중재가 5년, 알선·조

정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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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일본본 건건설설공공사사분분쟁쟁심심사사의의 특특색색

1) 신속성

분쟁심사의 특색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알선의 경우 중앙심사회의 심리는 일반적

으로 1회로 종결되지만, 분쟁당사자가 법인일 때에는 알선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회로 되

는경우도있다. 조정의경우는필요에따라심리절차가 3~5회개최된다. 중재의경우는

사건의내용에의하여상당히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1996년까지중

앙심사회에서 종료된 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알선의 경우 약 4개월, 조정의 경

우에는 약 1년 1개월, 그리고 중재의 경우는 약 2년 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도심사회의

경우심리기간은대체로알선은약 5개월, 조정은약 6개월, 중재는약 18개월정도소요

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법률문제만이 주 쟁점으로 되는 경우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종료하지만, 기술적 하자가 문제로 된 경우는 그 정도·수에 따라 상당한 시

간이 경과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재판절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다고 할

수있다.

2) 저렴한비용

분쟁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예납금, 신청수수료(일본「건설업법」시행령 제

26조)이다. 예납금은신청인·피신청인에게서류등을송달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으로,

알선이 1만엔, 조정이 3만엔, 중재가 5만엔이다. 수수료는 각 절차마다 청구금액에 따라

정하여져 있으며,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500만엔으로 한다. 기타 감정비용,

출입검사시 위원의 교통비와 일당 등은 사유발생시마다 양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통례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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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VV--22>>  심심사사회회의의 각각 절절차차별별 평평균균소소요요기기간간

구 분

심리횟수

중앙심사회

도도부현심사회

알선

-통상 1회로종결

-분쟁당사자가법인인

경우 2회

약 4개월

약 5개월

조정

3~5회

약 13개월

약 6개월

중재

-사안에따라

차이가많음

약 29개월

약 18개월

주 : 安藤一郞 著, 建設工事紛爭と仲裁節次, 三省堂, 1995, p.101에서발췌하여재정리

소요기간



3) 전문성및독립성

심사회는 기술적 문제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 건설공사의 분쟁에서 법률부문과 건축·토

목등과같은기술부문의전문가가합의체를구성하여심사를하고있기때문에상당한전

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위원은 인격과 식견을 충분히 갖춘 사람 가운데서 임명한다. 이에

따라 중앙심사회의 위원은 건설대신이, 도도부현심사회의 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임명한

다. 다만, 구체적인선임의기준에관해서특히명문화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심사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위원은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률위원, 건축·토목·설

비등의기술분야의전문적지식을가진기술위원, 건설공사의실무등에정통한일반위원

으로구분하여선정하고있다. 중앙심사회의위원명부에의하면법률분야의위원은전부가

변호사자격자이며, 법관경험자·법률학전공의 대학교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건축분야

의위원은대부분이건축사또는건축전공의대학교수에의하여구성되고있으며, 그들반

정도는건축행정경험자로구성되어있다. 심사회의독립성에관해서는운영과관련한부분

에있어서일본의건설대신또는도도부현지사의일반적인감독권에따르도록되어있지만,

실제 분쟁처리의 절차 및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독권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

을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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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VV--33>>  심심사사회회의의 각각 절절차차별별 소소요요비비용용

구분

소요비용(예납금)

중재알선

1만엔

조정

3만엔

100만엔까지

500만엔까지

1억엔까지

1억엔초과

산정할수없는경우

5만엔

가액 x 100엔＋4만엔

가액 x 60엔＋6만엔

가액 x 20엔＋46만엔

9만엔

주 : 安藤一郞 著, 建設工事紛爭と仲裁節次, 三省堂, 1995, p.101에서발췌하여재정리

<<표표 VV--44>>  건건설설공공사사분분쟁쟁심심사사회회의의 위위원원 수수 및및 내내역역

중앙

심사회

도도부현

심사회

위원

특별위원

위원

특별위원

법률

6

53

7

10

건축

5

41

5

12

토목

2

5

1

-

설비

0

6

2

2

일반

1

12

0

1

전기

1

1

0

0

합계

15

118

15

25

주 : 石川 明·三上威彦 編著(편저), 比較 裁判外 紛爭解決制度, 慶應義塾大學出判會, 1997, p.283에서발췌.

구 분



4) 비공개성

심사회에서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는 분쟁과 관련된

자신의 내부사정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

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영업상의비밀의유출이나대외적이미지훼손과같은부작용을

어느정도방지할수있다. 또한 외부의시선을의식할필요가없기때문에자신의주장을

자유롭게충분히할수있다.

((55))  분분쟁쟁처처리리실실적적

중앙심사회와도도부현심사회의매년분쟁처리건수는 500건이 넘을정도로높은수치를

보여주고있다. 이 가운데지방심사회의처리건수가 80%정도에달하고있을정도로지방

건설업자의권리주장이오히려활발한실정이다. 

44..  FFIIDDIICC3399)) 계계약약조조건건상상의의 중중재재규규정정

1999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FIDIC 계약조건은 건설공사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시

Ⅴ. 외국의건설분쟁해결제도·71

<<표표 VV--55>>  일일본본건건설설공공사사분분쟁쟁심심사사회회의의 건건설설공공사사분분쟁쟁 중중재재처처리리 현현황황

(단위 : 건)

연도

1975

1980

1985

1995

1996

1997

1998

1999

신청건수

8 

16 

5 

10 

13 

7 

5 

15 

처리건수

19

46

42

23

28

25

21

31

신청건수

22 

36 

41 

44 

51 

60 

72 

38

처리건수

40

105

130

142

154

168

192

157

신청건수

30 

52 

46 

54 

64 

67 

77 

53 

처리건수

59

151

172

165

182

193

213

188

주 : 취급건수는전년도이월건수에금년도신청건수를더한수치임.

39)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중앙심사회 도도부현심사회 합계



공자의 클레임제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Sub-Clause 20.1 of FIDIC).

우선클레임제기에대해서는당사자간에우호적으로협의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양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조정에 의하게 된다. 다만, 분쟁조정

위원회의결정은조정결정이도달한후 28일내에당사자모두가불만족의통지를하지않

을 경우에 그 효력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따라서 결정에 불만족스러운 당사자

는그내용을상대방에게통지할수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는경우를

제외하고는앞서의절차를거친후에비로소국제적중재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게된다.

FIDIC 계약조건상의 중재절차에 관한 원칙은, i)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ii)중재규칙에 따라 임명된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iii) Sub-Clause 1.4 of FIDIC(법률과 언어)에 정의된 통신을

위한언어로중재가수행되어야한다는것등이다. 중재인은분쟁에관련된감리자의증명

서, 결정, 지시, 견해또는사정과분쟁조정위원회의결정을공개, 검토및수정할권한을

갖는다. 공사의주체와관련하여, 감리자가증인으로소환되고분쟁에관련된사항에대해

중재인앞에증거를제출하는것을막을수는없다. 또한 어느당사자도중재이전에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시한 증거나 주장 또는 불만족의 통지에서 주어진 불만족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재는 공사의 준공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감리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무는 공사 수행 중 행해진 중재를 이유로 변경될

수없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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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외건설 전문교육 국제건설계약 및 클레임과정 교육자료 중“현학봉, NEW FIDIC계약조건 해설, 2000.12”
에서요약정리함.


